
[별표 3]

업체별 할당 취소량 산정방법

(제29조 관련)

 할당대상업체의 전체 또는 일부 사업장 폐쇄에 따른 배출권 할당 취소량

  할당대상업체의 전체 또는 일부 사업장 폐쇄에 따른 배출권 할당 취소량은 

업체의 전체 또는 일부 사업장의 폐쇄일로부터 해당 이행연도의 말일까지 

남아 있는 일수에 비례하는 해당 이행연도의 배출권(영 제18조에 따른 무상

ㆍ유상 할당비율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취소 사유 발생 이후 

이행연도의 모든 배출권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배출권은 제13조에 따라 

결정된 배출권과 해당 업체가 다른 할당대상업체의 할당대상사업장 및 할당

대상사업장에 속하는 시설을 양수 또는 합병한 경우 그 사업장 및 시설에 

대하여 제13조에 따라 결정된 배출권을 모두 포함한다. 다만, 제31조에 

따라 해당 업체별 계정에서 예비분 계정으로 이전하는 배출권 수량은 

무상으로 할당된 배출권 수량에 한한다.

※ 할당대상업체의 전체 또는 일부 사업장 폐쇄에 따른 배출권 할당 취소량 및 예비분
이전량은 각각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에서 버림하여 정수로 산정한다.

  ① 전체 또는 일부 사업장이 폐쇄된 이행연도의 배출권 할당 취소량

  전체 또는 일부 사업장이 폐쇄된 이행연도의 배출권 할당 취소량은 해당 

업체의 전체 또는 일부 사업장의 폐쇄일로부터 해당 이행연도의 말일까지 

남아 있는 일수에 비례하는 해당 이행연도의 배출권으로 산정하되, 제31

조에 따라 해당 업체별 계정에서 예비분 계정으로 이전하는 배출권 수량은 

해당 이행연도별 할당 취소량에 할당계획에서 정한 각 업종의 해당 이행

연도 무상할당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  


 ×



  

 : 업체의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 할당 취소량

 : 해당 사업장(j)의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영 제18조에 따른 무상․유상
할당비율을 모두 포함)

 : 해당 사업장(j)의 해당 이행연도의 폐쇄일로부터 이행연도 말까지
남아있는 잔여일수(day)

 : 해당 사업장(j)의 해당 이행연도의 예정된 가동일수(day)



② 취소 사유 발생 이후 이행연도의 배출권 할당 취소량

  취소 사유 발생 이후 이행연도의 배출권 할당 취소량은 해당 업체의 전체 

또는 일부 사업장이 폐쇄된 이행연도의 다음 이행연도부터 마지막 이행연도

까지에 대한 모든 배출권으로 산정하되, 제31조에 따라 해당 업체별 계정

에서 예비분 계정으로 이전하는 배출권 수량은 해당 이행연도별 할당 

취소량에 할당계획에서 정한 각 업종의 해당 이행연도 무상할당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  

 : 업체의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 할당 취소량

 : 업체의 해당 취소 사유 발생이후 이행연도의 모든 배출권(영 제18조에
따른 무상․유상 할당비율을 모두 포함)

  ③ 제23조의 사유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해당 업체의 다른 기존사업장으로 

생산을 이전하여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의 배출권 할당 취소량

   가. 배출량 기준 적용 사업장의 경우

  제23조의 사유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해당 업체의 다른 기존사업장으로 

생산을 이전하여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의 배출권 할당 취소량은 해당 

사업장의 폐쇄일로부터 해당 이행연도의 말일까지 남아 있는 일수에 비례

하는 해당 이행연도의 배출권에서 생산이전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분

(생산을 이전받은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과 생산을 이전

받은 사업장에 대해 업체별 할당량 결정시에 고려된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별표 1에 따른 해당 이행연도의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값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차이와 생산을 이전받은 

사업장의 생산이전으로 인하여 증가된 해당 이행연도 배출량 중 적은 값을 

말한다)에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할당계수와 제12조 제1항에 따라 

확정된 해당 부문 또는 업종의 이행연도별 조정계수를 각각 곱한 값을 

제외한 값으로 매 이행연도마다 산정할 수 있고, 제31조에 따라 해당 

업체별 계정에서 예비분 계정으로 이전하는 배출권 수량은 해당 이행연도별 

할당 취소량에 할당계획에서 정한 각 업종의 해당 이행연도 무상할당 

비율을 곱하여 산정할 수 있다.

  
  






×





       ××








 : 제23조의 사유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해당 업체의 다른 기존사업장으로
생산을 이전하여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의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
할당 취소량

 : 생산을 이전한 사업장(k)의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영 제18조에 따른
무상․유상 할당비율을 모두 포함)

 : 생산을 이전한 사업장(k)의 해당 이행연도의 폐쇄일로부터 이행연도
말까지 남아있는 잔여일수(day)

 : 생산을 이전한 사업장(k)의 해당 이행연도에 예정된 가동일수(day)

 : 생산을 이전받은 사업장(l)의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tCO2-eq)

 : 생산을 이전받은 사업장(l)에 대해 업체별 할당량 결정시에 고려된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tCO2-eq)

 : 생산을 이전받은 사업장(l)의 생산이전으로 인하여 증가된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tCO2-eq)

 :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해당 이행연도
할당계수

 : 제12조 제1항에 따라 확정된 해당 부문 또는 업종의 이행연도별
조정계수(AF≤1.0)

※ 다만, 생산이전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분은 ‘0’ 보다 크거나 같다

(      ≥ 0).

※ 생산을 이전받은 사업장이 추가할당을 신청할 경우, 추가할당량 산정시 생산이전으로

인하여 증가된 배출량은 제외한다.

   나. 배출효율기준방식 적용 대상 사업장의 경우

  제23조의 사유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해당 업체의 다른 기존사업장으로 

생산을 이전하여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의 배출권 할당 취소량은 해당 

사업장의 폐쇄일로부터 해당 이행연도의 말일까지 남아 있는 일수에 비례

하는 해당 이행연도의 배출권에서 생산이전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분

(생산을 이전받은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 활동자료량에 배출효율계수를 

곱한 값에 생산을 이전받은 사업장에 대해 업체별 할당량 결정시에 고려된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외한 값과 생산을 이전받은 

사업장의 생산이전으로 인하여 증가된 해당 이행연도 활동자료량에 배출

효율계수를 곱한 값 중 적은 값을 말한다)에 제12조 제1항에 따라 확정된 

해당 부문 또는 업종의 이행연도별 조정계수를 곱한 값을 제외한 값으로 

매 이행연도마다 산정할 수 있고, 제31조에 따라 해당 업체별 계정에서 

예비분 계정으로 이전하는 배출권 수량은 해당 이행연도별 할당 취소량에 

할당계획에서 정한 각 업종의 해당 이행연도 무상할당 비율을 곱하여 

산정할 수 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23조의 사유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해당 업체의 다른 기존사업장으로
생산을 이전하여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의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 할당 취소량

 : 생산을 이전한 사업장(k)의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영 제18조에 따른
무상․유상 할당비율을 모두 포함)

 : 생산을 이전한 사업장(k)의 해당 이행연도의 폐쇄일로부터 이행연도
말까지 남아있는 잔여일수(day)

 : 생산을 이전한 사업장(k)의 해당 이행연도에 예정된 가동일수(day)

 : 생산을 이전받은 사업장(l)의 해당 이행연도 활동자료량
(활동자료단위)

 : 생산을 이전받은 사업장(l)에 대해 업체별 할당량 결정시에 고려된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tCO2-eq)

 : 생산을 이전받은 사업장(l)의 생산이전으로 인하여 증가된 해당
이행연도 활동자료량(활동자료단위)

 : 생산을 이전받은 사업장(l)의 배출효율계수(tCO2-eq/활동자료 단위)

 : 제12조 제1항에 따라 확정된 해당 부문 또는 업종의 이행연도별
조정계수(AF≤1.0)

※ 다만, 생산이전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분은 ‘0’ 보다 크거나 같다

(  ×      × ≥ 0).

※ 생산을 이전받은 사업장이 추가할당을 신청할 경우, 추가할당량 산정시 생산이전으로

인하여 증가된 활동자료량은 제외한다.



 사업장 내 배출시설의 가동중지ㆍ가동정지ㆍ폐쇄, 가동실적의 감소 등에 

따른 배출권 취소량

  사업장 내 일부 배출시설의 가동중지ㆍ가동정지ㆍ폐쇄, 가동실적의 감소 

등에 따른 배출권 할당 취소량은 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산정

한다. 다만, 제31조에 따라 해당 업체별 계정에서 예비분 계정으로 이전하는 

배출권 수량은 무상으로 할당된 배출권 수량에 한한다.

※ 사업장 내 일부 배출시설의 가동중지ㆍ가동정지ㆍ폐쇄, 가동실적의 감소 등에 따른
배출권 할당 취소량 및 예비분 이전량은 각각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에서 버림하여
정수로 산정한다.

  ① 제24조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따라 사업장 내 일부 시설의 일시적

ㆍ간헐적 가동중지, 지속적 가동정지, 폐쇄, 가동실적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해당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량(배출효율기준방식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활동자료량을 기준으로 산정한 배출량을 말한다)이 해당 

사업장에 할당된 배출권에 비하여 100분의 15이상 감소한 경우의 

배출권 할당 취소량

 

   가. 배출량 기준 적용 사업장의 경우

  제24조제1항의 사유에 따른 배출권 할당 취소량은 해당 업체의 해당 이행

연도 배출권(영 제18조에 따른 무상․유상 할당비율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그 사업장 단위로 할당된 배출권(영 제18조에 따른 무상․유상 할당

비율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해당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 온실

가스 배출량에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할당계수와 제12조제1항에 따라 

확정된 해당 부문 또는 업종의 이행연도별 조정계수를 각각 곱한 값을 

제외한 값에 해당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과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 비율을 고려한 보정계수를 곱한 값으로 산정하되, 제31조에 따라 

해당 업체별 계정에서 예비분 계정으로 이전하는 배출권 수량은 해당 이행

연도별 할당 취소량에 할당계획에서 정한 각 업종의 해당 이행연도 무상

할당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  

××× 



 : 제2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에 따른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 할당
취소량

 : 해당 사업장(k)의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영 제18조에 따른 무상․유상
할당비율을 모두 포함)

 : 해당 사업장(k)의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tCO2-eq)
※ 제15조제2항의 감축실적 중 해당 사업장의 감축실적과 재생에너지
사용 실적을 포함하여 고려

 :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해당 이행연도 할당계수

 : 제12조제1항에 따라 확정된 해당 부문 또는 업종의 이행연도별
조정계수(AF≤1.0)

 : 제29조제3항에 따라 해당 이행연도 사업장 배출권에 비하여 감소된
온실가스 배출량 비율에 따른 보정계수(CF≤1.0)

   나. 배출효율기준방식 적용 대상 사업장의 경우

  제24조제2항의 사유에 따른 배출권 할당 취소량은 해당 업체의 해당 이행

연도 배출권 중 그 사업장 단위로 할당된 배출권에서 해당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 활동자료량에 배출효율계수를 곱한 값에 제12조제1항에 따라 

확정된 해당 부문 또는 업종의 이행연도별 조정계수를 곱한 값을 제외한 

값에 해당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과 이행연도 활동자료량에 해당 

이행연도 배출효율계수를 곱한 값의 비율을 고려한 보정계수를 곱한 값으로 

산정하되, 제31조에 따라 해당 업체별 계정에서 예비분 계정으로 이전하는 

배출권 수량은 해당 이행연도별 할당 취소량에 할당계획에서 정한 각 

업종의 해당 이행연도 무상할당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  

××× 

 : 제2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에 따른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 할당
취소량

 : 해당 사업장(k)의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영 제18조에 따른 무상․유상
할당비율을 모두 포함)

 : 해당 사업장(k)의 해당 이행연도 활동자료량(활동자료단위)

 : 해당 사업장(k)의 배출효율계수(tCO2-eq/활동자료 단위)

 : 제12조제1항에 따라 확정된 해당 부문 또는 업종의 이행연도별
조정계수(AF≤1.0)

 : 제29조제3항에 따라 해당 이행연도 사업장 배출권에 비하여 감소된
활동자료량에 배출효율계수를 곱한 값의 비율에 따른
보정계수(CF≤1.0)



  ② 제24조의 사유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해당 업체의 다른 기존사업장으로 

생산을 이전하여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의 배출권 할당 취소량

   가. 배출량 기준 적용 사업장의 경우

  제24조의 사유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해당 업체의 다른 기존사업장으로 

생산을 이전하여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의 배출권 할당 취소량은 

생산을 이전한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의 배출권에서 해당 사업장의 이행

연도 배출량에 생산이전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분(생산을 이전받은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과 생산을 이전받은 사업장의 

할당량 결정시에 고려된 해당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외한 값과 생산을 이전받은 사업장의 생산이전으로 인하여 

증가된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 중 적은 값을 말한다)을 더한 값에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할당계수와 제12조제1항의 조정계수를 각각 곱한 

값을 제외한 값에 해당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과 이행연도 온실

가스 배출량(생산을 이전받은 사업장의 생산이전으로 인하여 증가된 배출

량을 포함한다) 비율을 고려한 보정계수를 곱한 값으로 매 이행연도마다 

산정할 수 있고, 제31조에 따라 해당 업체별 계정에서 예비분 계정으로 

이전하는 배출권 수량은 해당 이행연도별 할당 취소량에 할당계획에서 정한 

각 업종의 해당 이행연도 무상할당 비율을 곱하여 산정할 수 있다.

  






    ××



×




 : 제24조의 사유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해당 업체의 다른 기존사업장으로
생산을 이전하여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의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 할당 취소량

 : 생산을 이전한 사업장(k)의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영 제18조에 따른
무상․유상 할당비율을 모두 포함)

 : 생산을 이전한 사업장(k)의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tCO2-eq)
※ 제15조제2항의 감축실적 중 해당 사업장의 감축실적과 재생에너지
사용 실적을 포함하여 고려

 : 생산을 이전받은 사업장(l)의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tCO2-eq)

 : 생산을 이전받은 사업장(l)의 업체별 할당량 결정시에 고려된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tCO2-eq)

 : 생산을 이전받은 사업장(l)의 생산이전으로 인하여 증가된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tCO2-eq)

 :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해당 이행연도
할당계수



                                    

※ 다만, 생산이전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분은 ‘0’ 보다 크거나 같다

(    ≥ 0).

※ 생산을 이전받은 사업장이 추가할당을 신청할 경우, 추가할당량 산정시 생산이전으로

인하여 증가된 배출량은 제외한다.

   나. 배출효율기준방식 적용 대상 사업장의 경우

  제24조의 사유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해당 업체의 다른 기존사업장으로 

생산을 이전하여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의 배출권 할당 취소량은 

생산을 이전한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의 배출권에서 해당 사업장의 이행

연도 활동자료량에 배출효율계수를 곱한 값에 생산이전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분(생산을 이전받은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 활동자료량에 배출

효율계수를 곱한 값에서 생산을 이전받은 사업장의 할당량 결정시에 고려된 

해당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외한 값과 생산을 

이전받은 사업장의 생산이전으로 인하여 증가된 해당 이행연도 활동자료

량에 배출효율계수를 곱한 값 중 적은 값을 말한다)을 더한 값에 제12조

제1항의 조정계수를 곱한 값을 제외한 값에 해당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과 이행연도 활동자료량(생산을 이전받은 사업장의 생산이전으로 

인하여 증가된 활동자료량을 포함한다)에 해당 이행연도 배출효율계수를 

곱한 값의 비율을 고려한 보정계수를 곱한 값으로 매 이행연도마다 산정

할 수 있고, 제31조에 따라 해당 업체별 계정에서 예비분 계정으로 이전

하는 배출권 수량은 해당 이행연도별 할당 취소량에 할당계획에서 정한 

각 업종의 해당 이행연도 무상할당 비율을 곱하여 산정할 수 있다.

 






    × 



×  ×××



  

 : 제12조제1항에 따라 확정된 해당 부문 또는 업종의 이행연도별
조정계수(AF≤1.0)

 : 제29조제3항에 따라 해당 이행연도 사업장 배출권에 비하여 감소된
온실가스 배출량 비율에 따른 보정계수(CF≤1.0)



 : 제24조의 사유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해당 업체의 다른 기존사업장으로
생산을 이전하여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의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 할당 취소량

 : 생산을 이전한 사업장(k)의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영 제18조에 따른
무상․유상 할당비율을 모두 포함)

 : 생산을 이전한 사업장(k)의 해당 이행연도 활동자료량(활동자료단위)

 : 생산을 이전한 사업장(k)의 배출효율계수(tCO2-eq/활동자료 단위)

 : 생산을 이전받은 사업장(l)의 해당 이행연도 활동자료량 (활동자료단위)

 : 생산을 이전받은 사업장(l)의 업체별 할당량 결정시에 고려된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tCO2-eq)

 : 생산을 이전받은 사업장(l)의 생산이전으로 인하여 증가된 해당
이행연도 활동자료량(활동자료단위)

 : 생산을 이전받은 사업장(l)의 배출효율계수(tCO2-eq/활동자료 단위)

 : 제12조제1항에 따라 확정된 해당 부문 또는 업종의 이행연도별
조정계수(AF≤1.0)

 : 제29조제3항에 따라 해당 이행연도 사업장 배출권에 비하여 감소된
활동자료량에 배출효율계수를 곱한 값의 비율에 따른
보정계수(CF≤1.0)

※ 다만, 생산이전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분은 ‘0’ 보다 크거나 같다

( ×     × ≥ 0).

※ 생산을 이전받은 사업장이 추가할당을 신청할 경우, 추가할당량 산정시 생산이전으로

인하여 증가된 활동자료량은 제외한다.

 사실과 다른 내용의 할당에 따른 배출권 할당 취소량

  사실과 다른 내용의 할당에 따른 배출권 할당 취소량은 제25조의 사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다만, 제31조에 따라 해당 업체별 계정에서 

예비분 계정으로 이전하는 배출권 수량은 무상으로 할당된 배출권 수량에 

한한다.

※ 사실과 다른 내용의 할당에 따른 배출권 할당 취소량 및 예비분 이전량은 각각 소수

점 아래 첫째 자리에서 버림하여 정수로 산정한다.

 

 ① 제25조의 사유에 따라 할당신청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는 등 사실

과 다른 내용으로 배출권을 할당받은 경우의 배출권 할당 취소량



  제25조의 사유에 따른 배출권 할당 취소량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할당

받은 해당 이행연도의 배출권(영 제18조에 따른 무상․유상 할당비율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취소 사유 발생 후 이행연도의 모든 배출권 

(영 제18조에 따른 무상․유상 할당비율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산정하되, 제31조에 따라 해당 업체별 계정에서 예비분 계정으로 이전하는 

배출권 수량은 해당 이행연도별 할당 취소량에 할당계획에서 정한 각 업

종의 해당 이행연도 무상할당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  




 할당대상업체의 지정취소에 따른 배출권 할당 취소량

  할당대상업체의 지정취소에 따른 배출권 할당 취소량은 할당대상업체의 

지정취소 사유가 발생한 이행연도의 배출권 및 취소 사유 발생 후 이행

연도의 모든 배출권으로 산정한다. 다만, 제31조에 따라 해당 업체별 계정

에서 예비분 계정으로 이전하는 배출권 수량은 무상으로 할당된 배출권 

수량에 한한다.

※ 할당대상업체의 지정취소에 따른 배출권 할당 취소량 및 예비분 이전량은 각각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에서 버림하여 정수로 산정한다.

  ① 제26조제1호의 사유에 따라 계획기간 중 할당대상업체가 폐업, 법인 

해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존속이유를 잃어 더 이상 존립하지 아니함에 

따른 배출권 할당 취소량

  할당대상업체가 폐업, 법인 해산 등의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존립하지 

않아 할당대상업체의 지정이 취소됨에 따른 배출권 할당 취소량은 해당 

업체의 지정취소 사유가 발생한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 및 취소 사유 발생 

후 이행연도의 모든 배출권으로 산정하되, 제31조에 따라 해당 업체별 계정

에서 예비분 계정으로 이전하는 배출권 수량은 해당 이행연도별 할당 취

소량에 할당계획에서 정한 각 업종의 해당 이행연도 무상할당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 : 할당신청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배출권을 할당받은 업체의 배출권 할당 취소량

 : 해당 사업장(j)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할당받은 해당
이행연도의 배출권(영 제18조에 따른 무상․유상 할당비율을 모두
포함) 및 취소 사유 발생 후 이행연도의 배출권 전부(영 제18조에 따른
무상․유상 할당비율을 모두 포함)



    

 : 할당대상업체의 지정이 취소된 업체의 배출권 할당 취소량

 : 해당 업체의 취소 사유가 발생한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영 제18조에
따른 무상․유상 할당비율을 모두 포함)

 : 해당 업체의 취소 사유 발생 후 모든 이행연도 배출권(영 제18조에
따른 무상․유상 할당비율을 모두 포함)

  ② 제26조제2호의 사유에 따라 할당대상업체가 분할하거나 자신의 사업장 

또는 일부 시설을 다른 업체에 양도 등의 사유로 법 제8조제1항제

1호 후단에 따른 기준기간 온실가스 배출량의 연평균 총량이 25,000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2-eq) 이상인 사업장을 더 이상 보유하지 

아니함에 따른 배출권 할당 취소량

  할당대상업체가 분할하거나 자신의 사업장 또는 일부 시설을 다른 업체에 

양도 등으로 법 제8조제1항제1호 후단에 따른 기준기간 온실가스 배출량의 

연평균 총량이 25,000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2-eq) 이상인 사업장을 더 

이상 보유하지 아니함에 따라 할당대상업체의 지정이 취소됨에 따른 배출권 

할당 취소량은 해당 업체의 지정취소 사유가 발생한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 

및 취소 사유 발생 후 이행연도의 모든 배출권으로 산정하되, 제31조에 

따라 해당 업체별 계정에서 예비분 계정으로 이전하는 배출권 수량은 해당 

이행연도별 할당 취소량에 할당계획에서 정한 각 업종의 해당 이행연도 

무상할당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    

 : 할당대상업체의 지정이 취소된 업체의 배출권 할당 취소량

 : 해당 업체의 취소 사유가 발생한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영 제18조에
따른 무상․유상 할당비율을 모두 포함)

 : 해당 업체의 취소 사유 발생 후 모든 이행연도 배출권(영 제18조에
따른 무상․유상 할당비율을 모두 포함)

  ③ 제26조제3호의 사유에 따라 자발적 참여 업체 중 사실과 다른 내용

으로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됨에 따른 배출권 할당 취소량

  자발적 참여 업체 중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되어 

할당대상업체의 지정이 취소됨에 따른 배출권 할당 취소량은 해당 업체의 



지정취소 사유가 발생한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 및 취소 사유 발생 후 이

행연도의 모든 배출권으로 산정하되, 제31조에 따라 해당 업체별 계정에

서 예비분 계정으로 이전하는 배출권 수량은 해당 이행연도별 할당 취소

량에 할당계획에서 정한 각 업종의 해당 이행연도 무상할당 비율을 곱하

여 산정한다.

    

 : 할당대상업체의 지정이 취소된 업체의 배출권 할당 취소량

 : 해당 업체의 취소 사유가 발생한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 할당량(영
제18조에 따른 무상․유상 할당비율을 모두 포함)

 : 해당 업체의 취소 사유 발생 후 모든 이행연도 배출권 할당량(영
제18조에 따른 무상․유상 할당비율을 모두 포함)

  ④ 제26조제4호의 사유에 따라 법인의 파산, 영업허가의 취소 등으로 

해당업체가 더 이상 존속할 수 없게 되어 계획기간 중 영업을 지속

하지 못함에 따른 배출권 할당 취소량

  할당대상업체가 파산, 영업허가 취소 등으로 인하여 이전과 같이 존속할 

수 없어 계획기간 중 영업을 지속하지 못하게 되어 할당대상업체의 지정이 

취소됨에 따른 배출권 할당 취소량은 해당 업체의 지정취소 사유가 발생한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 및 취소 사유 발생 후 이행연도의 모든 배출권으로 

산정하되, 제31조에 따라 해당 업체별 계정에서 예비분 계정으로 이전하는 

배출권 수량은 해당 이행연도별 할당 취소량에 할당계획에서 정한 각 

업종의 해당 이행연도 무상할당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    

 : 할당대상업체의 지정이 취소된 업체의 배출권 할당 취소량

 : 해당 업체의 취소 사유가 발생한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 할당량(영
제18조에 따른 무상․유상 할당비율을 모두 포함)

 : 해당 업체의 취소 사유 발생 후 모든 이행연도 배출권 할당량(영
제18조에 따른 무상․유상 할당비율을 모두 포함)



⑤ 제26조제5호의 사유에 따라 할당대상업체가 사업장ㆍ시설의 가동중지

ㆍ정지ㆍ폐쇄ㆍ양도 등의 사유로 전년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3,000 이

산화탄소상당량톤(tCO2-eq) 미만으로 감소한 후 법 제8조제1항제1호

에 따른 할당대상업체 지정 기준 이상으로 다시 증가하지 못할 것이 

분명한 경우에 따른 배출권 할당 취소량

 

  할당대상업체가 사업장ㆍ시설의 가동중지ㆍ정지ㆍ폐쇄ㆍ양도 등의 사

유로 전년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3,000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2-eq) 미

만으로 감소한 후 할당대상업체 지정 기준 이상으로 다시 증가하지 못할 

것이 분명하여 할당대상업체의 지정이 취소됨에 따른 배출권 할당 취소량

은 해당 업체의 취소 사유 발생 후 이행연도의 모든 배출권으로 산정하되, 

제31조에 따라 해당 업체별 계정에서 예비분 계정으로 이전하는 배출권 수

량은 해당 이행연도별 할당 취소량에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각 업종의 해당 

이행연도 무상할당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   

 : 할당대상업체의 지정이 취소된 업체의 배출권 할당 취소량

 : 해당 업체의 취소 사유 발생 후 모든 이행연도 배출권(영 제18조에
따른 무상․유상 할당비율을 모두 포함)

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그 밖의 쟁송의 결과에 따른 배출권 취소량

 

 기존 할당대상업체의 이행연도 배출권 할당량에서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그 밖의 쟁송의 결과에 따라 재산정한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 할당량 차이로 

산정한다. 다만, 제31조에 따라 해당 업체별 계정에서 예비분 계정으로 

이전하는 배출권 수량은 무상으로 할당된 배출권 수량에 한한다.

  


  

 : 할당대상업체의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그 밖의 쟁송의 결과에 따른
배출권 할당 취소량

 : 해당 사업장(k)의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 할당량(영 제18조에 따른
무상․유상 할당비율을 모두 포함)

 : 해당 사업장(k)의 재산정한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 할당량(영 제18조에
따른 무상․유상 할당비율을 모두 포함)


